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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는 부터 보도2021. 4. 30. 12:00 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,

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원지방검찰청

031-5182-4253

제

목

경기도공무원의 반도체산업단지유치예정지투기 사건수사결과前

- 업무수행중지득한개발정보로재물취득한피의자 명기소및매입토지국고환수2

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 조제 항, , , , , , ( 11 1 )

금일(4. 30.)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부6 부장검사 박광현는 업무처리 중( )

알게 된 산업단지 유치예정지 정보를 이용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여,

재물을 취득한 경기도 과 소속 팀장 급 를 부패방지OO A(5 )前 및

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,

이에 공모한 처 법인 이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B(D )

- 는A 사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사업‘C ’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

된 정보를 이용, 경2018. 8. 유치예정지 인근 토지 1,559㎡

약( 470평 를 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억 원) B D 5 에 매수하고,

수용예정지 842 약 평 를 장모 명의로 억 천만 원에 취득( 255 ) 1 3㎡

경 사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 확정 후 피의자들이- 2019. 2. C

매입한 위 토지의 거래가는 배 상승3~5

피의자들이 취득한 토지는 검경간 긴밀한 협조로 신속히․ 몰수보전

조치하였고 판결 확정 후 공매를 통해, 국고 귀속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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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피의자

퇴직‘19. 5.※

의 처A※

2 피의사실 요지

※ 제 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공직자가 제 조의 를 위반한 때에는86 ( ) 7 2①

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7 .

제 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 자가 제 항의 죄로1 3 1③

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.

- 제 조의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7 2 재산상의

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3 .

3 수사 경과

※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 검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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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수사 결과

산업단지 유치업무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

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

부동산 몰수보전 경위

5 향후 계획


